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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CPFC 열대성다랑어 보존관리조치 주요내용

◯ 공통사항

CMM 2008-01 CMM 2013-01 CMM 2017-01 CMM 2020-01

잠정 

관리목표

- (BE) 2019년부터 3년간 

2001-2004년 평균 또는 2004년 대

비 눈다랑어 어획사망률 30% 감축

- (YF) 2001-2004년 평균 또는 

2004년 대비 황다랑어 어획사망률

이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

⃝ 위원회는 TRP 채택 후 목표를 

수정하거나 TRP로 대체

- (BE) 어획사망률 Fmsy 이하,

F/Fmsy ≤ 1로 감축. 동 목표는 

본 조치에 따라 2017년까지 단계별 

접근을 통해 달성

- (YF) 어획사망률 Fmsy 이하,

F/Fmsy ≤ 1

- (SKJ) 어획사망률 Fmsy 이하,

F/Fmsy ≤ 1로 유지

⃝ 어획전략 수립 전까지 열대성 

다랑어 보존 잠정조치(Bridging

Measure)

- (BE) TRP 수립 전까지, 산란자원

량(SB/SBF=0)을 ’12-’15 평균이나 그 

이상으로 유지

- (SKJ) 산란자원량을 잠정 TRP

50% 수준으로 유지

- (YF) TRP 수립 전까지, 산란자원

량(SB/SBF=0)을 ’12-’15 평균이나 그 

이상으로 유지

좌동

적용 범위

- (적용 수역) 협약 수역 내 모든 

공해 및 EEZ에 적용. 영해와 군도

에서도 상응 조치 적용 장려

- (적용 수역) 협약 수역 내 모든 

공해 및 EEZ에 적용. 영해와 군도

에서도 상응 조치 적용 장려
좌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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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어종) 가다랑어, 눈다랑어, 황다

랑어

- (어종) 가다랑어, 눈다랑어, 황다

랑어

용선약정

- 용선약정 선박의 실적은 용선국

에 귀속

- 용선약정 선박의 실적은 용선국

에 귀속

* 쿡 제도가 용선한 선박은 쿡 인

접 공해에서 100일간 조업가능하

며, 동 선망 노력량은 쿡 제도에 

귀속(’18년도에 한해 적용)

좌동

* 쿡 제도 예외조항 삭제

중복수역

- 제16~18항(FAD Set), 제25항(선

망 노력 제한), 제40항(눈다랑어 연

승 어획), 제28항 및 제43항(황다랑

어 선망 노력 및 연승 어획)의 어

획량 및 노력 제한은 협약수역 내 

관련 역사적 수준으로 계산. 중복 

수역에 IATTC 조치를 시행하기로 

선택한 회원국의 경우, 협약 수역

(중복 수역 제외)에 대한 한도 계

산은 중복 수역 내 과거 어획이나 

노력을 배제해야 한다. 이 조치의 

모든 다른 조항은 중복 수역에서 

조업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

- IATTC 어획/노력량 적용 시,

WCPFC 수역 내 어획/노력 한도

는 중복수역 실적 제외 후 사용.

이 외 WCPFC 조항은 어떤 기구

를 선택하든 중복수역에서 적용

좌동

기타사항

- (적용기간) ~ 개정안 채택 시 대체

- (재검토) 위원회는 매년 과학 권

고에 따라 검토

- (적용기간) ~ 2017년 12월 31일

- (재검토) 위원회는 매년 조항별 

효과성 검토

- (적용기간) 2018년 2월 6일 ~

2021년 2월 10일

- (재검토) 위원회는 매년 조항별 

효과성 검토

- (적용기간) 2019년 2월 13일 ~

2022년 2월 15일

- (재검토) 위원회는 매년 조항별 

효과성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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◯ 선망 어업

CMM 2008-01 CMM 2013-01 CMM 2017-01 CMM 2020-01

FAD

금어기

⃝ 2009년

- 공해 및 EEZ FAD 금어기 2개월

(8,9월), 동 기간 동안 옵서버 승선 

보장, 미승선 시 조업 중단 후 입

항

- 기국은 공해상 FAD 금어기 대신 

2001-2004년 눈다랑어 어획 평균 

대비 최소 10% 감축 조치 적용 가

능

⃝ 2010-2011년

- 공해 및 EEZ FAD 금어기 3개월

(7-9월), 동 기간 동안 옵서버 승선 

보장, 미승선 시 조업 중단 후 입

항

⃝ 공통

- 공해 및 EEZ FAD 금어기 3개월

(7-9월)

⃝ 2014년 추가 조치

- 기국은 추가 조치 중 하나를 선

택하여 사무국에 통보

1) FAD 금어기 1개월 연장(6-10월)

2) 총 FAD Set 수 제한

⃝ 2015년-2016년 추가 조치

1) FAD 금어기 2개월 연장(1-2월,

7-9월)

2) 총 FAD Set 수 제한

⃝ 2017년 추가 조치

- 위원회가 연례회의에서 대안 조

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, 키리바시 

국적 선박을 제외하고 공해상 

FAD 조업 금지

- 공해 및 EEZ FAD 금어기 3개월

(7-9월)

* 조업선, 운반선, 지원선 모두 적

용

- 공해 추가 FAD 금어기 2개월

(4-5월 또는 11-12월)을 선택하여 

사무국에 통보

* PNA 국가는 국내 선박에 FAD

금어기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

선박 위원회에 통보

* (예외) 키리바시 국적선, 필리핀 

포켓 1번 수역 조업선

- (FAD 금어기) 좌동

분류 내용

EEZ 3개월(7-9월)

공해

5개월(7-9월 및 

4-5월 또는 11-12

월 중 택1)

- (신규) FAD 금어기에 추적 부이

가 부착되지 않은 소량의 플라스틱 

또는 쓰레기가 확인된 Set은 FAD

Set으로 간주하지 않음. 동 조항은 

2019년에만 적용

FAD 부이 

개수
- 척당 350개(Active)

- 부이는 본선에서만 작동
좌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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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안국 조업 시 해당 국가 FAD

관리, 추적 관련 법 이행

비엉킴 및 

생분해성 

FAD

- 비엉킴 및 생분해성 소재 FAD

사용 권장

- (신규) 2020년부터 비엉킴 FAD

사용 의무

- (FAD 상부) 어망 사용 가능한 

지양하되, 어망을 사용할 경우 최

소 7cm(2.5인치) 이하여야 함.

- (수중) 어망 사용 지양하되, 어망

을 사용할 경우 최소 7cm 이하 또

는 충분한 무게의 소시지나 번들 

형태로 단단하게 묶을 것

- 비플라스틱 및 생분해성 재료 사용

우선

MCS

- FAD 금어기 중 VMS 수동보고 

불가 및 VMS 보고주기 30분 단위

로 조정

- FAD 금어기 중 VMS 수동보고 

불가 및 VMS 보고주기 30분 단위

로 조정

좌동

선망 

노력량 

제한

⃝ EEZ

- PNA 회원국은 2010-2011년 2004

년 수준 이하로 VDS 제한

⃝ 공해

- 기국은 공해상 선망 조업일수 

2004년 또는 2001-2004년 평균 초

과하지 않도록 보장

⃝ EEZ

- PNA 회원국은 자국 EEZ 내 선

망 노력량 수준을 VDS를 통해 

2010년 수준으로 제한

⃝ 공해

- SIDS가 아닌 회원국은 공해상 선

망 노력량 수준을 부속서D에 나타난

수준으로 제한(우리나라 : 207일)

⃝ EEZ

- 협약수역에서 자국 수역 내 선망 

노력량 및/또는 어획량을 제한하

고, 해당 어획량/노력량 정보를 사

무국에 통보

⃝ 공해

- SIDS 및 필리핀을 제외하고 회

원국은 공해상 선망 노력량 수준을 

붙임1에 나타난 수준으로 제한(우

좌동

* 미국 예외 조항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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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000년 이후에서 2004년 이전까

지 적법하게 조업하는 4척 이하의 

소규모 개발 선단의 경우, 그 기준

노력 수준은 2001-2004년 중 전 선

박이 조업한 년도를 기준으로 함.

* ’10-’12년간 국별 조업일수가 많

았던 년도의 조업일수 적용

* SIDS 조업일수 제한 없음

리나라 : 207일)

- 자국수역 내 노력량/어획량과 공

해상 노력량 초과 시 차년도에 감축

- ’18년 10월 1일까지 미국 EEZ

Limit 모두 소진 시, EEZ limit

100일 추가 소진 가능. 단, 미 국적

선이 어획, 사모아에 양륙한 양이 

’17년 양륙량보다 많아야 하고 

3,500톤까지 증가한 양이어야 함

(’18년도에 한해 적용)

- 미국은 분기별 EEZ Limit 사용 

실적 위원회에 보고

- 2019년까지 선망 공해조업일수 

할당 재검토

어획 능력 

관리

- SIDS 및 인도네시아 제외 24미터 

이상 선망선 현 수준 이상 증가 금지

- 신조 및 도입 시 어창용적이 피

대선과 동일해야 하거나, 또는, 어

획량이나 노력량이 피대선보다 증

가할 수 없음. 단, 이미 선박 건조

허가되어 ’14년 3월 1일까지 위원

회에 통보된 경우에는 동 조항에 

적용되지 않고 관련국의 기존 규정

에 따름

- SIDS 및 인도네시아 제외 24미터 

이상 선망선 현 수준 이상 증가 금지

- 신조 및 도입 시 어창용적이 피

대선과 동일해야 하거나, 또는, 어

획량이나 노력량이 피대선보다 증

가할 수 없음. 단, 이미 선박 건조

허가되어 ’14년 3월 1일까지 위원

회에 통보된 경우에는 동 조항에 

적용되지 않고 관련국의 기존 규정

에 따름

좌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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◯ 연승 어업

CMM 2008-01 CMM 2013-01 CMM 2017-01 CMM 2020-01

눈다랑어 

어획한도 

⃝ (연승) 2001-2004년 평균 또는 

2004년 대비 단계적 감축

- 2009년 : 10% 감축

- 2010년 : 20% 감축

- 2011년 : 30% 감축

⃝ (연승)

- 적용국가 : 우리나라, 중국, 인니,

일본, 대만, 미국

- 우리나라 어획한도(단위 : 톤)

2014 2015 2016 2017

15,014 13,942 13,942 12,869

* 2014년 : ’01-’04 평균 대비 30% 감축

* 2015-2016년 : ’01-’04 평균 대비 35%

감축

* 2017년 : ’01-’04 평균 대비 40% 감축

(’01-’04 평균 어획량 : 21,449톤)

- 어획한도 초과 시 차년도 어획한

도에서 감축

⃝ (연승) 2016년 수준 회복

- 우리나라 : 13,942톤

- 중국 : 8,224톤

- 인도네시아 : 5,889톤

- 일본 : 18,265톤

- 대만 : 10,481톤

- 미국 : 3,554톤

* ’18년 1년 한정 조치

- 어획한도 초과 시 차년도 어획한

도에서 감축

좌동

눈다랑어 

어획보고

- 눈다랑어 어획한도 적용국가는 

익월 말까지 사무국에 매월 어획량 

보고. 90% 초과 시 회원국 공유

- 눈다랑어 어획한도 적용국가는 

익월 말까지 사무국에 매월 어획량 

보고. 90% 초과 시 회원국 공유

좌동

어획 능력 

관리

- SIDS 및 인도네시아 제외 냉동능

력을 보유한 눈다랑어 목표 조업 

연승선 현 수준 이상 증가 금지

- SIDS 및 인도네시아 제외 냉동능

력을 보유한 눈다랑어 목표 조업 

연승선 CMM 2013-01 수준 이상 

증가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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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IDS 및 인도네시아 제외 눈다랑

어를 목표조업하며 신선참치만을 

양륙하는 빙장선 척수를 현 수준 

또는 진출제한 프로그램 하에 발급

된 허가 척수 이상 증가 금지(ITQ

적용 국가에도 미적용)

- SIDS 및 인도네시아 제외 눈다랑

어를 목표조업하며 신선참치만을 

양륙하는 빙장선 척수를 CMM

2013-01 수준 또는 진출제한 프로

그램 하에 발급된 허가 척수 이상 

증가 금지(ITQ 적용 국가에도 미

적용)

- 이 조치의 어떠한 내용도 개발연

안국이 타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

하거나 신조하는 것을 저해할 수 

없음

좌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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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1 WCPFC 열대성참치 조업 관련 자료(수역별 선망 조업일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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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2 WCPFC 열대성참치 조업 관련 자료(수역별 연도별 공해 조업일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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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3 WCPFC 열대성참치 조업 관련 자료(국가별 연도별 FAD Set 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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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4 WCPFC 열대성참치 조업 관련 자료(국가별 연도별 연승 눈다랑어 어획량)


